
귀 시 재생협력과 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1. -2244(2018. 2. 12.) .

질의요지2. 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법률 제 호 부 ( “ ”) < 14857 , 2017.8.9.> ㅇ 「 」 

칙 제 조에서 규정한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 의미2 ‘ ’

회신내용3. 

도시정비법 법률 제 호 부칙 제 조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 조  < 14857 , 2017.8.9.> 2 29ㅇ 

및 제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32

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부칙 중 계약 체결 은 해당 사업시행자 등과 계약 상대자가 , ‘ ’

계약서에 날인하는 등 계약 체결을 완료한 것을 말합니다 끝. 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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